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2] <개정 2026. 6. 5.>

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방향지시등은 전조등 발광면의 최외측보다 바깥쪽에 설치할 것

   다)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내측 설치거리는 16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이륜자동차 뒷면 끝에서 뒷면방향지시등의 기준점까지의 거리는 300밀리미터 이하

일 것

 라. 관측각도

  1)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외측 80도,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마. 조사 방향

  1) 앞면방향지시등은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되지 않는 구조일 것

 바.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이륜자동차의 하나의 측면의 모든 방향지시등은 1개의 스위치에 의해 점등 및 소

등되는 구조일 것

 사. 표시장치 

  1) 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점멸 녹색 표시장치) 또는 청각적 표



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방향지시등이 고장이 난 경우 방향지시등이 점멸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점등되

어 있거나 방향지시등이 아목1)과 다른 횟수로 점멸 또는 표시장치가 표시되지 

않을 것

 아. 그 밖의 기준

  1)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가) 방향지시등은 이륜자동차의 같은 측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점멸될 수 있을 것

   나) 방향지시등은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내에 점등되어야 하고, 1.5초 이내에 

소등될 것

  2) 표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개의 방향지시등에 단락 이외의 원인으로 고

장이 발생되면 같은 측면의 다른 방향지시등이 점멸 또는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점멸횟수는 1)과 다른 횟수로 점멸될 수 있다.

  3)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에는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 또는 상호 결합되지 않을 것

  4)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의 경우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상호 결합되지 않을 것. 다만, 호박색 

차폭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기준

 가. 앞면방향지시등

  1) 최대광도

구  분 최대광도 (cd)

형식 11 1,000 이하

형식 11a 1,000 이하

형식 11b 1,200 이하

형식 11c 1,200 이하

주)

    1. 형식 11: 변환빔과의 거리가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2. 형식 11a: 변환빔과의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형식 11b: 변환빔과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4. 형식 11c: 변환빔과의 거리가 2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2)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cd)

형식 11 형식 11a 형식 11b 형식 11c

20L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D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L
10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L

5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H 31.5 이상 61.25 이상 87.5 이상 140 이상

5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V 5U 63 이상 122.5 이상 175 이상 280 이상

5L

H

81 이상 157.5 이상 225 이상 360 이상

V 90 이상 175 이상 250 이상 400 이상

5R 81 이상 157.5 이상 225 이상 360 이상

V 5D 63 이상 122.5 이상 175 이상 280 이상

10R

5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H 31.5 이상 61.25 이상 87.5 이상 140 이상

5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5R
10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20R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D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관측각도 범위 내 0.3 이상

  주) 양산이륜자동차 앞면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나. 뒷면방향지시등

  1) 최대광도

   500칸델라 이하일 것

  2)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cd)

20L
5U 5 이상

5D 5 이상

5L
10U 10 이상

10D 10 이상

10L

5U 10 이상

H 17.5 이상

5D 10 이상

V 5U 35 이상

5L

H

45 이상

V 50 이상

5R 45 이상

V 5D 35 이상

10R

5U 10 이상

H 17.5 이상

5D 10 이상

5R
10U 10 이상

10D 10 이상

20R
5U 5 이상

5D 5 이상

관측각도 범위 내 0.3 이상

주) 양산이륜자동차 뒷면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방향지시등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17 제2호에 따른 광

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